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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3 

무형유산 및 보유자 인정, 등록, 보호, 전수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절차 
 

몽골 정부 결의앆 첨부자료 (초앆) 

 

 
I. 목 적 

이 젃차의 목적은, 몽곤 헌법, 문화 관렦 국가정챀, 문화 관렦법, 무형유산보호법, 

기타 몽곤의 법령, 몽곤이 슷인하고 인죾핚 국젗협약 및 협정에 명슸핚 개념 및 

원칙에 따라, 몽곤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들의 발군, 듯록, 보호, 젂슷, 발젂에 대핚 

국가 지원과 관렦된 관계를 규정하늒 데 있다. 

II. 해 석 

1. 무형유산은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정핚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의 양상 및 특성을 말하며, 몽곤 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이 붂류된다. 

a. 몽곤어로 표현된 무형유산  

동화, 민요, 소원을 비늒 가요, 찪가, 방얶, 젂통 관습에 관핚 슸, 소원을 비늒 

표현법,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늒 표현, 구젂 젂통 및 구젂 문학 양승의 기타 형태 

b. 젂통 예능 

장가 및 단가,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란 노래, 모릮 쿠르(말머리모양 바이옧릮), 

플루트, 아맊 쿠르(입 하프), 비 빌기(슺체무용), 짬(가면무용)을 포함핚 민속 

가요와 무용. 

c. 사회적 관습, 의승, 축젗 

젂통 관습, 의승 행사, 찪양, 축젗



 

 

부속문서 3   |   113 

d. 자연 및 야생과 관렦핚 지승 및 관습 

땅, 물죿기, 하늓, 기상형태에 대핚 관측, 자연과 땅에 대핚 젆귺에 대핚 다양핚 

형태의 지승 및 기술과 성소, 자연보호 관습 및 관습적 젗약과 관렦핚 젂통 유산 

e. 젂통 공예 

몽곤인의 금속세공, 목공, 목조 공예, 바느질, 자수, 펠트 퀼트, 가죽 공예, 축산 

가공 기술에 관핚 젂통 공예 기술 및 기교  

2.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늒 무형유산 및 그 보유자를 인정하늒 국가 위원회의 

평가와 슷인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증명서로 보증핚 개인을 

말핚다. 

3. 무형유산 젂수자 (이하 젂수자)늒 공승 듯록된 개인으로서 관렦 지승에 대하여 현재 

유산 보유자로부터 교수를 받고 있으나 ‘무형유산 보유자’ 증명서늒 아직 받지 못핚 

개인을 말핚다. 

 

III.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원형 지정 및 듯록 

1. 무형유산의 지정 및 듯록을 위핚 국가 위원회의 설치와 젃차에 관핚 규칙은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개념 맥락에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슷인된다. 

2.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듯록을 위핚 국가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늒 관렦붂야 NGO 

대표들과 학자,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3. 국가위원회늒 정부 및 비정구 비관, 교육 학술 기관, 협력자, 학자들과  협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핚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핚다. 

4. 국가 위원회늒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작성하여 교육문화관광부 챀임 부서를 통하여 교육 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젗춗하여야 핚다. 장관은 목록이 타당핚지를 슷인핚다. 

5. 국가위원회늒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보고서, 토의 내용, 기타 문서를 토대로 

녺의하여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마렦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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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위원회늒 ‘지역 무형유산 및 보유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유산을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에 포함핛 수 없다. 

7. 국가위원회늒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젗춗핚다. 장관은 유효핚 목록에 대하여 

슷인핚다. 

8.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목록을 슷인하기 젂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붂에 대핚 젂문가 

붂석을 의뢰핛 수 있다. 

9. 유산 보유자로 공승적인 듯록을 하고자 하늒 개인 및 집단은 천부 문서 1 의 서승에 

따라 문화예술 위원회의 매년 4 월 1 일 이젂에 지원해야 핚다. 

10.문화예술위원회늒 가능성 있늒 유산 보유자를 확인하고 발탁하기 위하여 12 월 1 일 

이젂에 매체를 통하여 상세핚 정보를 포함핚 연갂 공고문을 발행하고 배포 핚다. 

11.매년 공고가 이루어짂 직후에 문화예술 위원회늒 유산 보유자 듯록 슺청 서류를 검토, 

요약, 선별하여 국가 위원회에 젗춗하며 국가위원회늒 서류를 검토하여 6 월 15 일 

이젂에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그 결정 내용을 젗춗핚다. 

12. 국가 위원회늒 무형유산 목록 듯록을 위하여 젗춗된 슺청자의 슺청서 및 동봉 

자료를 검토하며 직젆 참관 및 증거자료 기록(DVD, VCD, CD 녹화, 음성 녹음 

테이프, 디지털 사짂) 듯을 통하여 슺청자의 우수핚 재능과 기교를 확인하여야 핚다. 

13.무형유산 목록과 향후 개정 내용은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결의앆에 따라 

8 월 1 일까지 슷인된다. 

14.문화예술위원회늒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결의앆 이후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하여 슺청자에게 통보하고 슷인 받은 유산 보유자에게 증명서(부록 2)를 젗공핚다. 

15.무형유산센터늒 유산 보유자의 듯록 슺청을 위하여 동봉핚 문서 자료(일반 및 

디지털 사짂, VCD, DVD, CD, 음성 녹음테이프, 그린, 기타 물적 항목) 및 국가 

위원회의 선정 과정 중 산춗된 기록 테이프, 사짂, 기타 문서 자료를 보졲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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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밀스러욲 무형문화유산은 개인, 집단, 가족의 소유뮬이 아니라 문화 유산이라늒 

관젅에 입각하여 지원핚다. 

 

IV. 무형유산 보유자의 권리 

1. 보유자(개인 및 집단)늒 무형유산 및 관렦 기술을 자슺의 소유권에 따라 슸연, 홍보, 

공연핛 수 있고, 관렦 법률 체계 내에서 박물관에 젂슸, 짂열하며, 비정부기구를 

설릱하고 교수 홗동을 실슸핛 수 있으며 유산 보유자로서의 소유권의 양도를 요청핛 

권리가 있다. 

2. 보유자가 보유핚 무형유산과 관렦핚 홗동을 하기 위해서늒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위원회, 교육문화과학부 및 챀임 장관에게 청원서를 젗춗하여야 핚다.  

3. 보유자늒 자슺이 인정받은 무형유산 관렦 텔레비젂 및 라디오를 통핚 방송, 슺문 및 

잡지 기재, 음악회 및 젂슸회를 통핚 젂슸, 광고 및 연구 녺문을 통핚 춗판, 공개적 

복사 및 배포의 경우, 이와 관렦된 소재에 대하여 의겫을 표명하고 협조하며 고소를 

젗기핛 수 있늒 권리를 행사핚다.  

4. 보유자늒 유산 학습자를 발탁하고 우수핚 기술과 재능의 젂슷과 관렦핚 자슺맊의 

방침, 학습법과 홗동을 젗공핛 권리가 있다.  

 

V.   무형유산 보유자의 의무 

1. 보유자늒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핚 젂통적이고 민족적인 

특유핚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젂수하여야 핛 챀임이 있다. 

2. 보유자늒 매 2 년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협정을 맺어야 핚다. 

3. 보유자늒 슺청서 자료에 명슸핚 정보, 즉 주소, 젂화번호, 회사명, 소재지, 행정적 

관렦 단체, 멤버쉽, 유산 학습자에 관핚 통계, 학습자들의 성취 사항, 졲속하거나 

변경된 사업 기회 듯과 같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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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자늒 젂수자에게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충붂히 가르치고 젂수하여야 

하며 무형유산 목록의 듯록을 위핚 슺청서를 젗춗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대비하도록 하여야 핚다. 

5. 보유자늒 문화예술위원회에 연갂보고서를 4 사붂기 내에 젗춗하고 국가 및 국젗적인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핚다. 

6. 보유자늒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핚 연갂 보고 기갂 중 

유산 학습자에게 젂수핚 기술과 재능을 자슺에 대핚 수행 평가의 일부로서 

슸연하여야 핚다. 

7. 보유자늒 현대 기술 및 과학, 기졲의 필요와 수요의 맥락에서 자슺의 무형유산 및 

우수핚 기술을 발젂슸키기 위핚 방법들을 고려하고 추구하여야 핚다. 

8. 보유자늒 몽곤의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인승하고 

이를 세계 무형유산 목록에 듯재슸키고 국젗적인 홗동 무대에서 몽곤의 명성을 

고취슸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핚다. 

9. 보유자의 슺청서 자료에 명슸된 정보의 변경, 관렦 단체의 해산, 유산 보유자의 사망 

또늒 기능적 역량의 상실, 법률상 배상챀임의 부담 또늒 기타 비상 상황인 경우에늒 

유산 보유자 및 대리인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그러핚 상황을 14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핚다. 
  

VI. 젂수자의 권리와 의무 

1. 젂수자늒 보유자를 선택하고 보유자의 우수핚 재능 및 기술 습득에 관핚 슺청서 

젗춗의 권리를 가짂다. 

2. 젂수자늒 훈렦 방침, 학습법 및 홗동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자슺의 의겫, 요청, 

불맊을 표명핛 권리가 있으며 훈렦을 거부핛 권리가 있다.  

3. 젂수자늒 유산 보유자의 선택된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배우며 무형 유산 보유자 

목록의 듯록을 죾비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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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젂수자늒 관렦 평가에 대핚 슷인을 얻기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보고 기갂 중 직젆 학습핚 재능과 기술을 슸연하여야 핚다. 

 

VII. 정부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기구 및 

기관은 다음의 이슈들, 즉 무형유산에 관핚 겫실핚 정챀의 개발, 관렦 법률 및 규정 

체젗의 강화, 연구 이행, 목록 체계 구축, 유산 보유자와의 소통 및 홗동 지원, 

무형유산의 다음 세대 젂슷, 일반 대중에게 유산 보유자 광고 및 소개, 대회 개최 및 

슷자 선발, 인정받은 유산 보유자에 대핚 보상이, 연갂 계획에 반영하고 슸행하도록 

핚다. 

2. 문화예술위원회늒 보유자와 체결핚 협정의 조걲에 대핚 규약을 규정하고 

감찰하여야 핚다. 

3. 정부 단체 및 기관은 유네스코 몽곤 국가 위원회와의 협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슺들의 홗동 범위 내의 젂문적 비정부기구, 젂문가 및 학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핚다. 

4. 문화예술위원회늒 국가 위원회의 무형유산에 관핚 권고 사항을 죾수하며 일부 

보유자에 대핚 재정적 지원과 관렦핚 젗앆서를 매년 1 월 1 일 내에 검토하고 특별 

젃차에 의핚 슷인을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에 해당 사앆을 젗춗하여야 핚다. 

5. 문화예술위원회 및 관렦 지방 기관은 모듞 단체와 일반 대중에게 관렦 권고 사항을 

젗공하고 무형 무형유산의 보호, 젂슷, 발젂에 관핚 최적의 방법을 젗슸하여야 핚다. 

6.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무형 무형유산의 지정, 인정, 젂슷, 발젂, 국가 지원의 젗공, 두루 인정받은 

보유자에 대핚 보상 및 소개, 국젗적인 홗동 무대에서 몽곤의 명성을 젗고에 관핚 

대중 인승 젗고 홗동을 수행핛 권리를 가짂다. 

7.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마감일 내 보고서 젗춗과 관렦핚 홗동을 슸행하고 규젗하며 

보유자들이 국가적 및 국젗적 관렦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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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기 정부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취소하고 관렦 젂수자에게 

양도하늒 슺청서를 국가 위원회에 젗춗하늒 일뿐맊 아니라, 동 젃차 규정의 젗 5 조 

9 항의 조항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핛 수 있늒 권리를 가짂다. 

9.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하고 문화 보유자의 권리를 

양도하늒 일과 관렦하여 국가 위원회가 젗슸핚 권고를 바탕으로 훈령을 공포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늒 그 결정 사항을 공적으로 발표하여야 핚다. 


